
1. 제안이유

○ 공공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더

나아가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의미가 있음.

○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하

나의 생활교통 수단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.

○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

하고 특히 청소년 및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규정하여 효율적인

지원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해 규정함(안 제12조의3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」 및 같은법 시행

령,「청소년법」등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참조)

다. 기 타 : 신․구조문 대비표(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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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공공자전거를

이용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

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 중 15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

그 유족 또는 가족

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

가족

6.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 별 할인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

이 따로 정한다.

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<신 설> 제12조의3(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

감면 등) ① 시장은 공공자전거를

이용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

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

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

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

년 중 15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

람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

른 수급자 및 그 자녀
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

한부모가족
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
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

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

는 가족

6.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

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 별

할인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

장이 따로 정한다.

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○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3에서 청소년(1

5∼18세)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

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○ ① 15∼18세 청소년,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③한부모가족, ④국가유공자 등의 총

감면비용

나. 전제

○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동안 공공자전거 이용건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

-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100% 감면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함

- 독립유공자는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여 산정함

(국가유공자에는 유족 수가 포함되어 있음)

- 각 감면유형별 ‘가족’ 혹은 ‘자녀’는 2017년 합계출산률 1.17명을 가정함

- 각 감면유형별 인원의 12.3%가 공공자전거 이용인원으로 가정함

다. 추계기간 : 2019년도부터 2023년

라. 방법

○ 추계의 방법

- 서울시 공공자전거 15∼18세 회원 수는 ’17년말 기준 38,174명(19세 포함) 적용

※ 공공자전거 15세 이상이 회원가입 가능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’17년말 기준 264,227명을 적용

(남성 122,245명, 여성 141,982명)

- 한부모가족은 ’17년말 기준 36,238명을 적용



(재가보호 36,119명, 시설보호 119명)

- 국가유공자는 ’17년말 기준 116,835명을 적용

<국가유공자 현황>

(2017.12.31. 기준, 단위 : 명)

3. 비용추계의 결과
○ 총비용 ≒ 6,473,660천원(연평균 1,294,732천원)
             = 15∼18세 청소년감면액+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액+한부모가족 감면액+국

가유공자 감면액   

   (단위 : 천원)

      연도

 구분
2019 2020 2021 2022 2023 계

세입

 조례안 

제12조의3

15∼18세 342,420 342,420 342,420 342,420 342,420 1,712,100
국민기초생활

수급자 및 자녀
632,607 632,607 632,607 632,607 632,607 3,163,035

한부모가족 39,981 39,981 39,981 39,981 39,981 199,905
국가유공자 및 유족, 

가족
279,724 279,724 279,724 279,724 279,724 1,398,620

소계(a) 1,294,732 1,294,732 1,294,732 1,294,732 1,294,732 6,473,660

세출
- - - - - - -

소계(b) - - - - - -

 □ 총 비용(b-a) 1,294,732 1,294,732 1,294,732 1,294,732 1,294,732 6,473,660

 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 5. 작성자

계
독립유공자
및 유족

상이군경
(전상/공상)

전몰·순직
군경유족

무공·
보국수훈자

4.19
유공자

5.18
유공자

고엽제
휴유의증자

특수임무
유공자

참전
유공자

기타국가
유공자

116,835 1,958 18,505 21,173 22,497 315 594 7,506 592 43,543 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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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○ ① 15∼18세 청소년,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③한부모가족, ④국가유공자 등의 총

감면비용

2. 세부추계내역
가. 총비용 ≒ 6,473,660천원(연평균 1,294,732천원)
             = 15∼18세 청소년감면액+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액+한부모가족 감면액+국

가유공자 감면액   

나. 세부 산출 내역
○ 15∼18세 청소년(서울시) 이용요금 감면액 ≒ 1,712,100천원

    - 산출방식 
  



연간∼세청소년이용요금감면  

    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19~2023년) 

- 연간 15∼18세 이용요금 감면액

= 이용인원(19세 포함)×1인당 연간 이용요금*×할인률(100%)

= 38,174명 × 8,970원 × 100% = 342,420천원

※ 1인당 연간 이용요금

= 총수입금(’18년 예상) ÷ 회원 수(’18년 예상)

= 5,414,383천원 ÷ 603,390명 = 8,970원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서울시), 자녀 이용요금 감면액 ≒ 3,163,035천원

    - 산출방식 
  



연간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자녀이용요금감면  

    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19~2023년) 

- 연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용요금 감면액

= 전체 수급자 수 × 공공자전거 이용률* × 1인당 연간 이용요금 × 할인율(100%)

= 264,227명 × 12.3% × 8,970원 × 100% = 291,524천원

※ 공공자전거 이용률

= 공공자전거 회원(’18년 예상) ÷ 서울시 총인구

= 1,201,339명 ÷ 9,776,305명 = 12.3%

※ 공공자전거 회원은 15세이상 가입조건이므로 10대 회원은 15∼19세를 의미함



- 연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이용요금 감면액

= 전체 수급자 자녀 수 × 공공자전거 이용률 × 1인당 연간 이용요금 × 할인율(100%)

= (264,227명 × 1.17명) × 12.3% × 8,970원 × 100% = 341,083천원

※ 전체 수급자 자녀수는 합계출산률 1.17명임을 고려하여 1명으로 산정함

○ 한부모가족(서울시) 이용요금 감면액 ≒ 199,905천원

    - 산출방식 
  



연간한부모가족이용요금감면  

    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19~2023년) 

- 연간 한부모가족 이용요금 감면액

= 전체 한부모가족 수 × 공공자전거 이용률 × 연간 이용요금 × 할인율(100%)

= 36,238 × 12.3% × 8,970원 × 100% = 39,981천원

○ 국가유공자(서울시) 및 자녀 이용요금 감면액 ≒ 1,398,620천원

    - 산출방식 
  



연간국가유공자및자녀이용요금감면  

    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19~2023년) 

- 연간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액

= 전체 유공자 수 × 공공자전거 이용률 × 연간 이용요금 × 할인율(100%)

= 116,835명 × 12.3% × 8,970원 × 100% = 128,905천원

- 연간 국가유공자 자녀 이용요금 감면액

= 전체 유공자 자녀 수×공공자전거 이용률×연간 이용요금×할인율(100%)

= (116,835명 × 1.17명) × 12.3% × 8,970원 × 100% = 150,819천원


